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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2017.05.11 조회수 892 등록자 김OO

시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5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5월 1일부터 단속 기준을 1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부터 적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는 5월 1일부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는걸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요즘 관광도시로 알려져서 주말/평일 가리지않고 진짜 복잡합니다.

불과 몇년전, 그 한적하고 조용한 여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시 도로에는 '생활불편앱'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라는 안내가 전광판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5분도 길어서 진짜 너무한다 싶은 차들도 신고하기 귀찮아질 정도인데, 

10분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하고 신고할 그런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까?

시장님은 출/퇴근 하면서 10분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시겠습니까?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를 보면 

황색실선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라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속구간이 아니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도 안하고, 생황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된것도 처리하지 않으려면

그냥 흰색실선으로 변경하여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1 14:52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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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취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앱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07:00~22:00까지 이며, 황
색복선(횡단보도, 시내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등)은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을 하고 황색 실선은 10분간의 유예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시에는 해당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분이상의 시차를 둔 2매 이상의 사진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금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신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금지구간에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하였으
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구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수시청 교통과(659-
4162)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62) 담당자 강수정 / 주차계도팀장 김종관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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